
 2021년 하절기 

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·단속계획

  추 진 배 경  

❍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중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

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 가중 우려

❍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집중호우 기간 전·후 사전

홍보·계도와 순찰강화 및 특별감시·단속 등 필요

  감 시 계 획  

기 본 방 향

◇ 특별감시·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
  - 언론보도, 협조공문 발송 등으로 사업장 준법의식 고취

◇ 하절기 집중호우 관련 단계별 대응, 특별감시 실효성 제고
  - 사전홍보, 계도(6월), 집중감시, 순찰 등(7~8월), 시설복구(8월)

 □ 감시기간 : 6월 ~ 8월(하절기)

 □ 중점감시 대상지역 및 시설

 ❍ 산업·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

 ❍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, 폐기물 및 가축분뇨 관련 시설 

 ❍ 과거 무단방류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사업장 등



단 계별  세부  추진 계 획

  m 1단계 (6월) :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

   -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한 특별감시․단속계획 홍보

   - 주요 배출업소 대상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

     (집중호우 대비 시설점검,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협조)
 
  m 2단계 (7월 ~ 8월) : 집중감시․단속 및 순찰 강화

   - 폐수 배출업소, 가축분뇨, 폐기물 관련 시설 등 오염물질 유출  

 우려 사업장 감시·단속

   - 폐수 무단방류,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

   - 우천시 가축분뇨, 폐기물 등 공공수역 유출행위 감시·단속

   - 감시용 드론 등을 활용한 주요하천, 환경시설 등 순찰

 
  m 3단계 (8월) : 시설복구

   -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

 □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결과 조치

 m 고의․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

  - 무단방류,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강력 대처

 m 위반사업장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

  -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


